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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치료적 사법은 법과 절차 그리고 형사사법종사자들이 피해자에게 있어 치

료적 역할을 할 수도 있고，혹은 오히려 반치료적(가해적)존재가 될 수도 있

다는 점에 주목한다 지금의 형사사법은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를 치유

하는 절차가 아니라 추가적인 고통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치료적 사법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치료적 사법은 형사사법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의

상처를 다독이고 심리적 •정신적으로 건강해지도록 법과 절차를 구성하고 형

사사법 종사자들은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피해자에게 관심을 집중할 것

을 요구한다. 피해자는 범죄 피해 이외에도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중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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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심리적 충격을 받고 있다 많은 연구들은 피해자의 이러한 이차피해

가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 소외된 결과에 기인하는 것임을 밝혀왔다 피해자

가 형사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수록 공정한 절차라고 생각하게 되

고 형사사법에 대한 신뢰도 유지된다.피해자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고 정신적

충격을 치유하기 위해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 형사사법도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구성되고 형사

절차 참여권을 확대해야 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관한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형사사법기관과 피해자 사이의 의사

소통도 중요하다.이러한 점은 피해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적용할 때에

반영되어져야 한다.

주제어 :치료적 사법，범죄피해자，피해자 보호，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

치료적 혹은 반치료적 효과

I . 서론

1. 치료적 사법과 범죄피해자

해마다 피해자를 위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그 내용과 제도틀이 업데이트 되

는 속도와 횟수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해 봐도 놀랄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범죄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법 제도적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 장답하기 힘들 것 같다 법 제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구성원의 역할과 피

해자의 회복을 촉진시키는 방법론적 문제들이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형사

사법 구성원，법，절차가 절차 참여자들의 치료적 역할을 수행하고 그들의 정

서적 ’웰빙(wellbeing) ’에집중하여야 함을 주장하는 치료적 사법(Therapeutic

Jurisprudence) 이념은 우리에게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한

다 이러한 인간 그 자체에 대한 성찰과 관심은 그간 법과 제도로 담기 어려

운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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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사법이란 말 그대로 형사사법에 치료적 역할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

이될 수 있다.그러니까 법이 치료와 회복의 기능을 담당하는 방법을 연구하

고，형사사법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는 사랍들의 정서적 심리적 ‘wellbeing ’을

추구하는 것이다 11 Winick 교수에 따르면 치료적 사법은 매우 단순한 구상으

로서 의도되지 않은 반치료적 효과를 최소화하고 치료와 회복 가능성을 극대

화하도록 법적 방안들을 개혁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노력이며，

행태과학을 이용하여 법의 치료적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밝히고 있

다 2) 치료적 사법 이념은 치료적 목적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법을 개선

해 나가고，가능한 경우에는 반치료적 영향을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을 주

장하지만，그것만을 법의 최고의 덕목으로 여기거나 치료적 이념이 형사사법

의 다른 가치보다 우월함을 주장하지는 않는다 법에 의해 수행되는 다양한

가치와 상충되지 않을 때에 심리적 건강함과 치료적 효과를 도모하는 것이며，

적법절차나 혹은 다른 법적 가치틀을 훼손하거나 경시함 없이 볍의 반치료적

영향을 감소시키고 법의 치료적 효과가 증가될 수 있는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3)
형사사법은 범죄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 보호하고 위로하

여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범죄로 인한 피해보다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

가 경험하게 되는 피해가 더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한 이차피해는 형사절차에

서 피해자가 인격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거나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 채 소외되

1) Ian Freckelton，Therapeutic Jurisprudence Mìsunderstood and Misrepresented，Jefftν.son
Law Review，Vo1.30，575연

2) 치료적 사법은 법학에 대한 융합학문적 접근이고 법을 그 자체로 치료적 기관으로 보는 것

이며‘그 기본적 시각은 법규정과 법 실무 그리고 사법 실무자들(여기에는 경활，변호사，검
사，판사 뿐만 아니라 관련 공무원과 법정에서 증언하는 전문가들까지 포함한다)이 그들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랍들의 정신 건강과 정서적

wellbeing이 결정 된다고 본다 Bruæ 1. Winìck，Therapeutic jurisprudence: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sychologι Law and Psychology: Current Legal !ssues，
V이 9，2006，32연:그리고 치료적 사법의 발전을 위해 형법 형사소송법과 정신건강법

(mental health law)의 공통점과 학문적 융합을 강조하는 David B Wex1er，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Criminal Courts，WjJJém and Mary Law Review，Vo1. 35，1993，
280연，

3) Bruæ J，Winick，앞의 논문，3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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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에서 비롯되는데 치료적 이념은 법과 절차가 그리고 형사사법 종사자가

피해자의 그러한 상처 받은 심리를 다독이고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치유를

촉진하는데 관심을 집중한다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률 위해 제시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형사절차를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자유로운 진술의 기회를 보

장하도록 구성해 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또한 치료적 이념은

법과 제도뿐만 아니라 사람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피해자와 관

련한 개정 법률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에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

다고 생각된다.가령 법에 담기 어려운 그래서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법관이나 검사의 따듯한 말 한마디，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에 대한 공

감과 의사소통의 노력은 법제화하기 어려운 비공식적 요인들이고 그 중요성

이 간과되기 쉽다 최근의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들은 관련 법률의 부재

가 원인이기 보다는 형사사법 종사자의 관련 법률에 대한 무지나 무관심 혹

은 피해자의 심리상태나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총종 발생

하기도 한다.

2. 적용범위 및 구별개념

(l)적용범위

본 논문에서는 법과 법원이 엄정한 규범과 판단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문제

해결과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치료적 사법을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참여’라는우리 형사사법의 중요한 과제와 접목시켜 살

펴본다.형사절차를 거치면서 피해자가 오히려 이중의 피해를 당하는 것은 피

해자학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의 중요한 문제였는데 치료적 사법은 현행 사법

제도와 실무에 대한 의미 있는 비판적 분석의 틀과 대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하에서는 치료적 이념을 토대로 심리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심

리적 정서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우리 형사사법의 절차적 조건들을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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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본다.치료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형사사법적 대응방안과 법정책

들이 필요한 것인지 확인하고 현행 제도들의 변화를 모색해본다. 특히 근래

들어 새로이 입법화 된 제도들과 최근 도입 논의가 활발한 피해자 참가 제도

의 주요 내용틀을 중심으로 치료적 이념에 근거한 방안을 제안해보기로 한다

(2) 치료적 사법과 회복적 사법

전통적 형사사법은 특히 절차의 공정성과 정형성을 중요시해왔다. 그리고

검사와 법관이 감정적이지 않을 것을 일종의 직업 윤리화했고 법관이 피고인

이나 피해자의 심리를 파악할 필요나 여력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치료적 사

법은 절차 참여자의 심리적 정서적 측면에 집중한다 시기적으로 좀 더 앞서

전통적인 형사절차를 반성하고 절차 참여자의 심리적 측면에도 관심을 가진

경우는 회복적 사법도 마찬가지였다 41 회복적 사법은 -공적인 소송이 진행되

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물질적 손해와 정신적 심리적 피해가 피해자에게

발생할 수 있으며 그러한 문제들이 회복되어져야 함을 주장하는데， 여기에서

의 주요 회복과 치유의 기재는 -사건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피해자의 감정이

나 범죄로 인한 영향들이 표현되고，가해자의 후회와 반성，범죄에 대한 나무

랑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만남이다 51 회복의 대상은 인간

존엄성，재산적 손해，안정과 상처，손상된 인간관계，커뮤니티， 시민으로서의

책임감이며 감정적 정서적 회복을 추구하며 향후 있을지 모를 불의나 범죄를

예방하고자 한다 6)

4) 치료적 사법을 근대사법과 회복적 사법과 비교하며 이 툴 간의 경계가 분명한 것은 아니지

만 회복적 사법은 피해의 전보를 그리고 치료적 사업은 피해의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현대

형사사법의 기획으로 보는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학 연
구，제17권 제1호，2009/4，39변

5) Miehael Kìng，Restorative Justiæ and Therapeutìe Jurisprudenæ and the Rise 01 Emotα 때ly
lntelligent Justiæ ，MelboWJJeUniversity Law Review，Vo1.32‘2008，1098연

6) John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ee and Therapeutie Jurisprudenee ，Cnminal Law BuJlebn，
2002，250연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당사자 사이의 조정과 화해를 통해 공적 소송절차를 회

피하는 방안들이 모색된다 의료 영역에 관해서 깅상찬 권수진 1 의료분쟁 해결과 ADR，법과
정책，제17집 제1호，201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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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회복적 사법과 치료적 사법은 모두 기본적으로 절차

참여자의 정서적 축변에 관심을 두고 문제 해결 과정에서 그들이 좀 더 존중

받을 것과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당사자가 듣고 말할 수 었는 (자발적)참여의

활성화를 치료와 회복의 전제 요건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1 하지만 회

복적 사법은 형사사법 시스탱이 피해자와 가해자로부터 형사문제를 빼앗아

독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그 문제를 다시 피해자-가해자에게 돌려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는 반면，치료적 사법은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과

정과 치유와 같은 치료적 이념을 적용하여 공적 (형사)사법절차를 개선해나

갈 것을 추구한다 8) 그러니까 치료적 사법에서 공적인 형사절차는 배제나 대

체의 대상이 아니며，이러한 공적 절차에서 형사사법의 중요한 가치틀을 훼손

하지 않고 치료적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물론 치료적 사법은 제도

화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가령 법관과 검사 등의 의사소통 방식과 태도，관심

과 공감 등 추구하기도 하지만 그러한 것들도 얼마든지 형사절차 내에서 공

적인 제도화를 위한 개혁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11 • 피해자의 치유툴 위한 치료적 사법

1. 치료적 사법 이념의 전개과정과 특정

치료적 사법은 1980년대 후반 David Wexler 교수 등이 사법절차에 연루되

는 개인들에 대해 법 (Iegal rule) ，절차 (Iegal procedure) ，법 관련 종사자들의

역할 (role of legal aetor) 이 치료적 혹은 반치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밝

혀내면서부터 관심과 연구가 본격화 되었다고 할 수 있다 9) 치료적 사법은

7) 뒤에서 보겠지만 이러한 듣고 말하기 위한 참여의 기회는 법적 청문권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8) 치료적 사법도 회복적 사법 과정에서 치료척 가치를 인정하지안， 그에 반해서 회복적 사업
이 사법 시스댐의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듯하다 MichaelKing，앞
의 논문， 1115 면

9) DavidB Wexler，TherapeutìcJurisprudence:The Law as a 자 erapeut.ι Agen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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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절차의 참여자들이 좀 더 심리적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치료되도록 그리고

가해적이고 반치료적인 환경을 최소화하도록 법과 절차를 재구성할 것과 이

를 위해 사법 종사자들이 봉사하고 노력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은 큰 폭의 인

식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그 동안 강조되어 오던 형사사법의 공정성，엄정

성，객관성의 덕목 대선에 피고인이나 범법자 혹은 형사사법종사자 등 인간

그 자체를 문제의 핵심 영역에 두기 때문이다 법 시스댐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치료적 사법 이념은 사법절차를 인간의 치

료와 회복을 돕는 기재로 보고，법을 적용하는 경찰，검사，법관 등이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지 검증하도록 요구한다 10) 이 과정에서 형사절차 참여자

는 그 신분 여하에 상관없이- 일종의 ‘환자’나‘고객’으로처우 받게 되며，

특히 의사소통 과정이 소송 참여자의 관점과 특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다 11l

Wexler 교수는 이미 연구 초기에 치료적 사법이 정신건강학의 토대 위에서

시작되었지만， 형법과 형사절차，소년법과 가족법 영역으로 확대될 것이며 법

적 스펙트럼을 초월할 것임을 예견한 바 있다 12) 이러한 이론은 범죄의 원인

을 원초적으로 치료 •개선함으로서 재범방지의 실천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

다.책엄 형법의 이념에 따라 정신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는 범죄자를 그 책임

범위 안에서 처벌하고 국가가 치료를 병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적 소명에 부합

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재판절차에서 법원은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적 처우를 제시하고 피고인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선택하

여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되， 때로는 다른 전문가와 함께 그

과정에 개입하여 피고인이 처우를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지 감시하면서 실패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심리적으로 동기 부여를 해주게 된다�그러한 과정에서

10) Bruce J. Winìck，Therapeutic jurisprudence: Enhancìng the relationshìpbetween law and
psychology，Law and PsychololJ.γ Current Legal Issues. Vo1.9，2006，35-43

11) Carolyn Copps Hartley'Carrie J. Petrucci，Practicìng Cultural1y Competent Therapeutic
Juris미udence: A Col1aborationBetween Social Work and Law，JournaJ of Law &
Poψcy，Vo1.14. 152-153 연

12) David B Wexler，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crìminalCourts，WilIiarnand Mary Law
Review，V이 35，280-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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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은 자기 존중감을 잃지 않고 처우의 이행에 대한 성공가능성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재범율도 낮아지게 된다 131

지난 15-20여년 간 이미 치료적 사법 이념은 피고인 또는 범법자의 치료를

촉진하는 문제해결형 법원，마약처우법원， 정신건강법원， 가정폭력법원 등 기

존의 법원과는 이질적인 성격의 볍원을 등장시켜왔고， 이러한 법원에서 법관

은 피고인 등이 -자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법원의 처우률 받아들이고 준수

하도록 돕는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조력자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141 의사나 심

리학자와 동등한 정도의 전문지식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이려한 새로운 유

형의 법원에서 법관은 기본적인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적 분석과 지식을 갖

추도록 요구된다-그래야만 볍원은 그 지식을 법정에서 활용하여 그들이 가진

문제를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피고인이

법원에 오게 된 그리고 다시 발생할지 모를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151

2. 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사법의 의미와 적용 가능성

치료적 사법은 앞서 살펴 본대로 절차 참여자의 정신건강의 치유와 심리적�

131 가령 마약범죄의 피고인에 대해 단순히 유죄딴결을 하고 수형시설에 격리시키는 것보다 다

시 마약을 할 수 밖에 없는 피고인의 심리적 �환경적 요인들을 분석하고 그 근본 원인을

치료할 수 있는 처우를 하고 그 이행 여부 및 성공여부에 따라 형별의 종류와 양을 결정하

는 것이 재범을 방지하는 측면에서도 유용할 수 있다 이러한 예상은 미국에서 문제해결형

전문 법원으로 불리는 가정폭력， 정신건강， 유소년법원 등에 모두 적용 가능할 것이다‘

14) Winick 교수는 이러한 법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단순화하여 소개한다 r피고인이 자발적

으로 마약법원을.선택하고 이와 관련된 법원의 처우를 받을 것에 동의하고 의미 있케 참여

하고 정기적으로 마약 복용 검사를 받게 된다 법원은 피고인의 마약 복용여부를 즉각척으

로 파악하케 되고 검사결과가 깨끗하다면 피고인에게 “대단히 잘했어요 그동안 놀라운 진전

이 있었어요”라고 말하며 법정에 있는 사랍들에게 피고인을 칭찬하고 격려하도록 한다 J 이

를 통해 법원의 새로운 역할(가령 행태조정자; 동기부여자， 규정준수 감시자 등)을 설영하는

데 이러한 법관의 격려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자기존중과 자기효능강을 갖게 하고 이러한 두

요소는 옥표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본다 Bruce 1. Winick， Fαewαd: Therapeutìc
Jurisprudence Perspectives on Dealing with Victíms of Crime，Nova Law Review，Vo1.33，
2009，537- 538면

15) Bruce J，Winick，앞의 논문 53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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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wellbeing 을 추구한다. 그리고 법원과 형사사법 종사자들은 형사절차

참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감당한다，절차 참여자에 대한 존중，참여자

의 자존감과 의견제시 및 (자발적)참여를심리적 치료와 회복을 위한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치료적 사법 이념은 피해자에게 있어서도 적용될 수 있다 범

죄를 방지하지 못한 국가(형사사법)는 적어도 범죄 이후 형사절차에서라도

피해자의 심리적 정신적 건강함을 위한 배려를 하여야 하고 추가적인 피해나

고통을 방지해야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에 있어서 치료적 사법은 법률과 절차 그리고 형사사법종사자의 역

할을 범죄 피해자에 미치는 반치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자를 치유하는

방향으로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6) 또한 피고인과

수형자를 대상으로 하는 치료적 사법이 범죄를 질병으로， 형사사법 종사자들

을 의사로，피고인 또는 수형자를 환자로 이해하고 있다면，피해자에게 적용되

는 치료적 이념은 피해자를 환자로，범죄와 형사절차로 부터의 정신적 심리적

고통을 질병으로 형사사법 종사자들을 질병 치료와 회복을 톱는 치료(회복)

기관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치료의 대상과 방법

피해자 관점에서 보면 치료적 사법 이념은 형사사법이 사건을 해결(판결)하

는 것에 그치지 말고 법제도와 형사절차가 그리고 법관，검사，사법경찰관， 변

호인，법원 검찰공무원들로 하여금 피해자가 원기를 회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을 요구한다고 할

것이다 ‘치료’를위해서는 치료의 대상이 되는 ‘병의원인’을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즉 범죄 피해자가 무엇 때문에 섬리적�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하는지

에 대한 해명이 선행되어야 한다 17)

16) Bruce J. Winick，Foreword: Therapeutic Jurisprudence Perspectives on Dea!ing with Victims
01 Crìme. No\낌 Law Review，V이33，2009. 540연

17) 이를 위해 번처 피해자의 형사사법에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범죄 피해자가 심리적 위축과 고통을 겪게 되는 구조적 요인을 확인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근대 형사사법이 주로 관심을 가졌던 부분은 사건과 관련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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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피해자는 -특히 (성)폭력 범죄의 경우에는 더더욱- 분노와 좌절， 두

려움. 우려， 무력감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겪게 되는데 이는 피해자의 자존감

에 상처를 준다 18) 더 큰 문제는 피해자들이 형사절차를 경험하면서 재차 고

통을 당한다는 사실이다 .191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는 형사절차의 객체에 불과한

증인이나 목격자로서 증언하여야 한다 특히 수사절차의 피해자 조사과정에서

가해자로부터 협박과 회유를 받거나 경찰관 등으로부터 인격적 모욕을 당하

는 경우가 있었으며， 형사소송의 증인(반대)신문 과정에서 피고인 변호인으로

부터 피해자의 유책성을 추궁당하거나 과도한 인격침해적인 질문을 받거나

매우 사적인 부분에 관한 답변을 요구당하기도 한다 또한 사건을 담당한 검

사와 판사에 따라서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법적 요구가 묵살되거나

피해자의 참여와 주장이 배제되기도 한다 201 현행법상 공소제기 여부와 공소

피해나 고통보다는 범죄에 대한 정보였다 피해자는 이해관계에 몰입되어 언제든지 공정성
을 해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적 형사사법 기관이 진실발견에 필요한 부분에서만 그들을
소환하고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는 권리가 될 수 없었고 수사기관이
나 법원이 출석과 증언을 요구하는 경우 응해야 할 의무만이 냥게 되었다 이에 관해 하태
훈 1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안암법학，1993，311연 피해자가 형사절차의
능동척 참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피해자는 형사사법에서 소외되
고 주변으로 물러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피해자는 범최로 인한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를 진행하면서 추가적인 피해를 당하게 되지만，피해자를 치유하는 것은 관심 밖의 일이었
고 당사자들이 얄아서 해결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심리적
충격이나 피폐합에 관심을 갖거나 지원을 해줄만한 국가적 배려는 기대하기 힘들었다 피해
자에게 형사절차는 고통을 호소하고 상처받은 심정을 위로받는 곳이 될 수는 없었다

18) 범죄피해자는 범죄로 인한 상처나 재산상 손실 이외에도 자신이 피해자가 된 이유를 충분
히 수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자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믿음을 상실하
게 될 수 있다 또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ost Traumatic StrE잉3 미.seaβe)를 포함한 정
신과적 상처로서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심리척 상처는 피해자에게
불면증，분노의 폭발，집중력 감퇴，놀랑 반응 등 각성상태가 증가되게 하고，이런 증세는
나아가 우울，불안 1 일상생활에서의 집중곤란，흥미상실，대인관계에서의 무관심과 멍청한
태도，짜증，놀랍，수연장애등을 발생시키기도 하며1 정신적인 무감각과 부정기적인 피로감，
두통，근육통 같은 신체증상을 동반시키며 1 흔히 기억장애，공포，공황발작，미칠 것 같은
과잉행동， 심리적 위축으로 나타다고 한다 김현경， 범최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psychological trauma) 이후 용서 체험，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2011，63-64 면

19) Pau1 G，Cassel，Barharians at the Gates' A Reply to the Critics，01 the Vietims' Rights
Amendment UTAH LA W REVIEW ，Vol，479 No.2，1999，496연

20) 최근에도 피해자에 대한 보복범죄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는 현상을 보면(피해자가족이 신
변보호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모 대학병원 내에서 알생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복 범
죄로 연합뉴스，2014-02-28일자 보도 참고)보복 범최에 대한 법정형 강화만으로 해결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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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적용법조 등에 대한 판단，증인신청 및 (반대)신문권과구형 등의 일체

의 소송법상 참여적 권리는 검사에게 일엄되어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은

범죄와 형사절차에서의 고통과 상처로 심각한 정도의 심리적 트라우마를 겪

거나 형사절차 자체들 불신하게 되기도 하며，정상적인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211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피해자의 이차 또는 삼차피해라고 표

현하기도 한다 22) 이는 형사사법 기관조차 피해자의 말에 뀌 기울여 주지 않

고 무시하면서 피해자가 느끼는 소외감과 무력감에서 기인하는 바가 크다.껍)

이와 같은 정서적 현상은 전형적으로 법과 절차가 발생시키는 반치료적 영

향이라고 할 수 있으며，피해자에 대한 치료적 이념의 실현은 범죄로 인한 피

해자의 상한 심정을 치유하고 이러한 이차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치료적 사법 이념의 툴 안에서 형사사법은 좀 더 적극적인 피해자를 치

료하는 기관 (Therapeutic Agent) 이 되고 -비록 형사사법과 그 종사자들이 범

죄로 인한 물리적 상처를 치료할 수는 없겠지만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 형사절차 참여자인 피해

자에 대한 관심과 치료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중요한 개혁 지표가 되는 셈이

다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사후적으로 극복하고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형

사사볍 종사자들과 자신의 사건에 관해 의사소통하면서 마음 속 생각을 담아

두지 말고 이야기로 꺼내어 놓는 것이라는 연구들은 우리형사사법 기관이 그
러한 기회를 좀 더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함을 보여준다，24) 피해자는 형사사법

기관으로부터 존중받으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형사절차에서 표명할수

록 자신이 형사절차에서 적절하게 혹은 공정하게 대우받는 다고 여기게 되고

수는 없다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정당한 법척 요구가 형사사법 종사자들에 의해

묵살당하면서 재차 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총총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검사，법관이

피해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배려할 수 있는 방안과 교육이 필요하다

21) 이영신 •양난미， 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남성 경창관을 중심으로 1 여성연구，

V 이83‘No.2，2012，161-163 연
22)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이차피해， 삼차피해는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당한 이후에 형사사업

기관과 대변하고 형사절차에 연루되면서 재차 발생하는 피해이다

23) Pau1 G. CasseJ.앞의 논문，491면
24) Bruce J. Winick，Foreword: Therapeutic Jurisprudence on Dealing with Victims of Crime，

Nova Law Revlew，VoJ.33，2009，542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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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을 신뢰하게 되며，결과적으로 심리적 치유나 회복의 가능성을 높인

다.영)이는 법과 절차가 치료적 이념을 담기 위해서 법과 절차가 피해자를 인

격적으로 존중하도록 재구성될 것과 피해자에 대한 형사절차 참여권을 확대

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치료의 주체 :치료적 사볍과 형사사볍 기관의 역할

피해자의 심리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와 체계적인 교육

도 필요하지만 먼저 형사사법 기관 종사자들의 피해자의 심리적 피해와 정서

적 반응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요구되며 충격에 빠진 피해자에 대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 경찰은 가장 최초에 피해자가 접하는 형사사법 기관

이다 피해자에게 형사사법 절차에 필요한 정보와 피해자의 권리를 고지하여

야 하며 추가적인 범최자의 공세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한다 특히 경찰

로부터 도덕성이나 부주의함， 행동거지에 대해 비난을 받거나 가해자와의 접

촉에 노출되는 경우 피해자에게 반치료적 결과가 나타날 것은 자명하다 261 경

찰단계에서 피해자에게 힘을 주고 범죄가 피해자의 책임이 아님을 주지시키

는 것은 피해자가 사후적으로 트라우마 고통을 해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27)

검사는 법률가이면서 피해자를 대변하여 형사소추를 하고 소송에 주체로서

참여한다.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서 다양한 증거와 정보를 독점하고 형사소

송에서도 다양한 권리를 향유한다 피해자는 검사가 그러한 권리를 자신을 위

해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자신에게 의견을 물어볼 것으로 기대하며，그러

한 질문에 피해자의 의사를 밝힘으로써 자신의 의견이 공판정에 투영될 것으

25) 특히 절차의 공정성과 만족감이 절차적 정의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절차 참여자의 웰빙

(well-being) 에 기여한다는 연구로 Jo-Anne Wemmers and Katie Cyr. Can Mediation Be
Therapeutic for CrÍme Victims? An Evaluation of Vietims‘Experiences in Mediation
with Young Offenders ， Canadùm Joumal of αm-unology and Crirninal Jusbee. Vo1.47，
NO.3. 2005，538-539 면

26) 이명신 •양난미，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 1 여성연구.Vo1. 83 No. 2，2012. 63-64 면
27) Bruce 1. Winick ，위의 논문， 541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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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대한다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검사

의 공익의 옹호자 또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피해자 보호의 한계

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281 피해자의 이익에 검사의 이익과 관심이 상당부분

부합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한 불기소처분이나 소

송절차에서의 증거신청， 구형 그리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않는 소송진행 등은

피해자에게 상당한 고통을 가져다 줄 수 있는데，피해자에게 소송 주체로서

검사가 향유하는 다양한 참여적 권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거나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의 소외감을 최소화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었다.다만 공

소제기나 공판절차에서 피해자와 검사의 의견이 충돌할 경우 치료적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를 앞세울 수 있는지는 형사소송 구조와 절차

적 안정성 등 다양한 문제들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법관은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피해자의 심리를 잘 이해하고 적절히 보호해야

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와 진실발견의 책무를 균형

있게 수행해야 한다 특히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재판절차에서 낼 수 있

는 기회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주장에 귀 기울이는 노력은 형사절차에서 피해

자가 입을 수 있는 심리적 충격과 반치료적인 영향들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한

다.가령 법정에서 판사는 피해자에게 범죄의 피해로 인한 심정과 범죄가 피

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물어봐주고， 피해사실에 대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제공할 필요가 있다 29)

111. 치료적 이념의 실현을 위한 절차적 조건

법과 절차를 반치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심리적 �정서적으로 치유되고 안

정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고통 받지 않고，소외

28) 배종대 이상돈 정송환 이주원，신형사소송법， 제5판 2013，58면
29) Michael S King，앞의 논물 1120-1125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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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배제되지 않으며，자신의 목소리를 내어 자신의 견해률 적극적으로 주

장할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의 참여를 족진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하는 다양

한 제도들이 확보되어야 한다.먼저 현재까지 우리 형사사법체계 내에 편입되

어 있는 피해자 형사절차 제도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본질

적인 참여권이나 진술권이외에도 정보권，인격권(형사절차에서 고통당하지 아

니할 하고 사생활이 보호될 권리)，전문가 조력과 협력 등으로 유형화시켜 우

리의 절차가 치료적 이염에 얼마나 근접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적용가능한

지를 검토 해 보기로 한다 핵심은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

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참여권이겠으나 인격적 보호 없이는 참여적 권리는

유명무실하고 오히려 피해자의 심리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절차를 회피하

게 만든다는 점에서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또한 치료적 사법은 형사사법

종사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사회과학적 전문성을 요구하는데 시간적�자원적으

로 심도 갚은 교육받을 여유가 충분치 않아 다양한 천문가들과 협력하여 피

해자의 심리적 치유를 도울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가의 조력과 협력

역시 중요한 문제가 된다 먼저 본 연구와 관련된 현행 주요 제도들을 개관한

후 형사절차의 시간적 순서를 고려하여 인격권，참여권，전문가의 조력과 협력

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현행 관련 제도의 개관

먼저 우리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심리적인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기능하고 있는 법제도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까지 이루어진 형사

절차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들을 보면 불과 몇 년 사이에 매우 다

양한 제도들이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비교적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오던

제도들로는 피해자의 재판진술권， 피고인 퇴정제도，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등

이 있었으며 최근에는 특히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를 중심으로 영상녹화제

도(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제26조)나 증거보전의 특례조항(같은 법 제

18조의 2)，그리고 천문가의 조력을 보장하는 진술조력인 제도나 피해자(국선)

변호사제도 등도 시행되고 있다.범죄 피해자의 법정 참석 및 진술을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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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거나 최소화하연서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피해자 증언을 증거로 하게

하거나 마치 피고인의 전유물과 같던 (국선)변호인의조력 받을 권리보다 오

히려 확장된 것 같은 피해자를 위한 (국선)변호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는 것이다.특히 이 제도들은 피해의 근원인 되는 범죄를 확인하고 범죄

자를 처벌하는 공적 절차인 형사소송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대 인

정하는 것과 관련 있다.아래의 표는 그 동안 우리 형사사법에서 피해자 보호

와 형사절차 참여를 제도화한 중요한 법적 프로그램들을 목록화한 것이다

[표l 형사소송에서의 주요 피해자 보호 및 참여제도 J30)

년대/보호
참여 및 정문

사셉휠보호와피해자
전문가참여 및 조력정보

고통앙지및 권리농엔
�피해자진슐권
(헌앵'[/조@

�피고인퇴정(형소법'2!J7조)-1980 년대
항 형소법 2!ll
조의2)

‘가정폭력피해자 볍천진
�성쪽력사건 심리 비공개

술시 연호인 조력권(가1990년대
(성쪽법Z조)

정폭력엉최 륙혜법)
.노인 및 아동사건 신뢰관

�피해;<}에대한
�진슐권행사확

계인 동석제도(노인복지법
39초의8(i) 항) 및 일안사통지(형소법

대(형소볍 '2!J4
건으로 확대(형소법 163조259조의2)

조의2)
의2)2000년대 �피해자의공판

�채갱신청제도
�피해자진술의비공개(형소기혹 열캄풍

확대(형소영
엉 제갱4죠의3)사(형소엉 '2!J4 260.조)
�비디오등 중계장치에 의한조의4)
중인신문(형소업16!i조의2)

�성폭력피해자의 국선연

�아동•청소년성엉최 피해
호사션임권(아동 -청소
녀서보호업 제30조 성」。

자 영%‘녹화및 증거보천
폭력혹혜영 '[/조)2010년대

륙혜(아통 청소년성보호
�이동�갱소년�깐H인성폭

에 관헌 법릅 26.27 조)
력피S빼잔슐조력인정여
(성폭력혹혜법3j .37죠)

30) 이와 유사한 구별기준으로 아동의 형사캘차 보호에 관해 국제규범과 국내법을 비교한 권순
민，아동보호융 위한 국제규엄의 형사철차법쩍 수용과 함리척 이행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3. 195연

- 39 -



r;:t.과 政훗 J 第2C짧 第Z없

아직 법제화되지는 못하였지만 계속해서 제도의 도입이 요구되거나 개정안

이 제시 되는 분야도 있다.‘피해자참가’문제이다. 일본에서 입법화된 제도의

이름을 그대로 수용하여 논의되는 피해자 참가 문제는 주로 형사소송에서 피

해자가 소송의 (준)당사자혹은 주체로서의 지위를 향유하도록 하는 구체적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가령 피해자가 형사소송에서 법관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답변하거나 법관에게 자신의 피해 상황과 가해

자 처별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전통적으로 검사가

행하여 왔던 증인이나 피고인에 대한 신문을 직접 또는 검사와 협동하여 행

하거나，증거률 신청하거나， 재판부 구성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거나， 법원이

검사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피해자에게도 직접 고지하도록 하

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인격적으로 고통당하지 않고 사생활이 보호되어야 할 권리 :반치료적

영향의 최소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이차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은 다양한 사례들

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이러한 고통을 감수하변서 피해자에게 형사절차에 적

극 참여하여 진술권을 행사하라고 할 수는 없다 국가는 형사절차에 참여하는

피해자의 고통을 줄이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형

사절차의 시간과 배치도 피해자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

향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신문방식과 질문의 구성도 피해자 정선적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치료와 회복 이전에 사전에 심리적 충

격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신뢰관계인의 동석제도， 비디오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피고인퇴정제도，

비공개심리제도 등도 이 같은 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것 들이다 아동이나 장

애인 피해자들에게는 특히 높은 수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으

로 아동 �청소년성보호에관한 법률이나 성폭력특별법 등에서는 수사절차에서

의 진술을 영상녹화 하여 아동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진술하지 않더라도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친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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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정된 경우-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놓고 있

다.피해자의 반대신문권이 과도하게 침해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영상녹화

제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법관이 필요에 따라 아동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

하여 신문할 수 있음을 천제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311 이는 특별법상의 영상녹화제도가 어느 법원에서나 시

행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 제도의 활용이 미비함이 비판받기

도 한다.아동이나 장애인 피해자들은 특히나 더욱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이

제도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법관의 진실발견 책무에 상당

부분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법원이 영상녹화물에 -증거능력은

인정하더라도- 무조건 고도의 증명력을 인정하기 어려움도 인정할 수밖에 없

다.다만 법원은 아동 피해자를 소환해야만 하는 경우 이것이 증명력 판단과

관련하여 불가피함을 피해자 측에 소상히 설명하고，증인신문의 장소와 시간

그리고 증인신문의 방식을 보다 아동 피해자 친화적으로 구성하고 그 과정에

전문가의 참여를 고려하는 것도 아동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과 고통을 완화하

는 방법이 될 것이다염)

3. 참여 및 청문권 실현

(l)피해자 심리와 형사절차상 한계

범죄 피해자는 형사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였다고 느낄 때

심리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좌절하게 된다 .331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

해서는 그들에 대한 관심과 공감이 필요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심리학적 연구결과에 형사사법은 해 기울일 필요가 있다 341 그러

31) 헌재결 2013. 12. 26. 2011헌바 108
32) 권순민‘위의 논문， 196연 이러한 내용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성인 피해자 증인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331 Pa비 G. Cassel，Barbarians at the Gates? A Reply to the Critics 01 the Victims’Rights
Amendment，Utah Law Review，1999，487연

34) 이상돈 교수는 특히 ‘스토리텔링’을통해 피해자의 내면이 스스로 치유되고 자신의 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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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까 피해자를 형사절차에 적절하게 참여하도록 하여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

게 표현하도록 하는 것은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와 회복을 촉진할 수 있다.치

료적 이념은 피해자의 참여를 형사사법 기관의 필요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닌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피해자 중심의 절차로 이해되는 방향을

제시한다

현행법과 재판 실무에 따른 피해자의 진술은 형식적으로는 증인신문 절차

를 이용하고 있으며 소송주체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의 견해를

진술하게 된다.그리고 그 범위도 법원으로 하여금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었을 뿐이다(법 제294조의 2). 법률상 피해

자의 본질적 참여와 진술의 기회는 이것이 전부다.그러다보니 피고인이 소송

주체로서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절차 참여권 -이의제기권， 증거제출권， 증인신

문권，출석권，변호인의 조력권 등 과 비교되며 피해자에게도 절차 참여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 및 논의되고 있다-문제는 그러한 피해자 참여

의 확대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가령 피고인과 대등한

소송 주체 혹은 당사자로서의 참여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지 부터 지금의 증

인 신문의 객체보다 조금 확장된 수준으로 피해결과와 가해자처벌 뿐만 아니

라 양형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다.이러

한 문제를 절차적 안정이나 실체적 진실발견과 같은 전통적 척도가 아닌 피

해자의 심리적 치유라는 가치로 가늠해 보기로 한다.

(2) 피해자에 대한 법적 청문권으로서의 피해자진술권

형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참여를 위한 권리는 대표적으로 헌법 제 27조 제5항
과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 2의 피해자 진술권에서 찾을 수 있다 특히 헌법 제

27조 제5항에 대해 피해자를 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권 실현의 주체

새로이 형성되게 된다고 보며 치료적 사법이란 형사절차를 스토리텔링의 과정으로 꾸며나

가는 과정으로 이해한다 이상돈， 형사사법의 세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피해자학 연구，

제17권 제1호，2009/4 ，38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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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351은 피해자들 단지 증거방법 또는 증인

신문의 객체로 다루지 말아야 할 것과 형사재판이 피해자를 위한 청문의 기

회가 되어야 함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청문권의 주체라고 한다변 피

해자는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법원은 그러한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그러한 피해자의 견해를 진지

하게 들어주고 이를 판결 과정에서 고려할 의무률 부여받은 셈이다 361 이렇게

피해자 진술이라는 공판절차의 한 맥락을 완벽하게는 아닐지언정 피해자 중

심으로 재구성하고 피해자가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수록

피해자 스스로 형사절차에서 느끼는 자존감은 커질 것이고 치료적 경험이 될

것이 분명하다.피해자 진술권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자의 치유률 위한 과정

으로 이해하고 피해자의 절차 참여적 권리를 확대 인정하라는 법적 요청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이상돈 교수는 헌법 제 27조 제5를 피해자의 ‘피해의회복과

아픔의 치유’라는목적의 수단이며， 피해자의 치료를 위한 필수적인 스토리텔

링의 과정으로 이해하며，헌법과 형사소송법상의 피해자진술권의 성격을 사

안 해명을 위한 목적에 종속되지 않는 범죄 피해로 인한 고통의 이야기를 풀

어놓아 피해자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해야하는 법적 기본권으로 본다 371 그

러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 294조의 2는 피해자가 보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

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 되어야 한다.

현행�형사소송법과 재판 실무가 피해자로 하여금 진술할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헌법 규정을 충실히 실천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와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가 많다.않)피해자 진술권 규정이

35) 헌재결 2002.10.31. 2002헌마 453 헌법재판소는 현앵 기소독점주의 하에서 형사피해자로 하
여금 당해 사건의 형사재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는 청문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절차적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결정을 피해자를 형
사소송의 당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의 근거로 미해하는 박광민，피해자참가게도의
바랑직한 도입방향，피해자학 연구‘제18권 제2호 2010/10 ，108면

36) 왜냐하연 피해자가 자기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권리가 의미 있기 위해서는 반대편에는
누군가가 그러한 견해를 들어주고 진지하게 고려해 즐 의무 있는 자가 존재함이 전체되어
야 하기 때문이다 법정에서는 법관이 그러한 의무를 부여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권
리와 해석방식은 UN의 「아동권리협약」제12조에 나타나 있다

37) 이상돈 1 앞의 논문.49연 즉 내면의 고통을 풀어 놓고 스스로 내연의 아용을 치유하는 스
토리텔령의 기능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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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의 진실발견이란 목적만을 추구하지 않고 피해자의 치료와 회복을

촉구하는 절차가 되기 위해서는 더 이상 법원의 입장에서 무의미해 보이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진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질문방식과 절차 진행을 피

해자의 자유로운 진술이 가능하도록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39) 이미 충분히 진

술했다는 법원의 판단은 자유롭게 의견을 진술할 피해자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 앞에서 서술했듯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27조 제4항의 취지를 피해자에

게도 자신의 피해사실에 대한 청문권 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형사소송법 제 294조의 2는 이러한 헌법 정신을 충분히 실현하는 방안

으로 해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현행법의 체계를 따르는 경우에도 피해의 정

도 및 결과，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에 대

해서 법관이나 검사 또는 피고인�변호인이 듣고 싶어 하는 질문에만 집중하지

말고 피해자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재판장의 재판 진행이

훨요하다.

다만 그러한 피해자의 진술을 더욱 자유롭게 하기 위해 위증죄의 죄책도 변

제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 40) 피해자를 그저 소송의 객체나 증

거방법의 하나로 보아서는 안되겠지만 그렇다고 법원의 진실발견의 소임과

노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피해자는 형사절차에서 보호되어야 하고 범

죄로 인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밝힐 수 있어야 한다 또 사안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해결되면 다양한 제도를 통해 범죄 이천의 상태로 회복되도록 국

가가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격권

을 보호하고 청문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제도들에 의해 작동되어야지， 그것이

피해자는 법적 책임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공판정에 허

38) 가령 류영관，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구， 제 14
권 체1호 2006，39면 이진국，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를 위한 입법적 과제，형사정책연구 1

2010，제21권 제4호，25면
39) 이상돈，앞의 논문，50연 이와 관련하여 피해자 진슐에 있어서 구체적인 양형에 대한 피해

자의 의견제시가 가능해야 함을 주장하는 견해도 많다 박광민，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 형사법연구， 2009/12，186면

40) 오경식 1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피해자학 연구‘제 15권 제2호，
2007，1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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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정보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왜곡해도 좋다는 의미로 확대될 수는 없다.

공판절차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도 여전히 공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범죄혐

의를 ‘확정해가는 과정’으로 남아야 한다 앞에서 봤듯이 치료적 사볍은 다른

형사절차의 모든 목적위에 치료적 이념이 군립해야 함을 주장하지는 않는

다 4])

(3) 검사와의 권한 배분과 역할 변화 :보호에서 협력으로

형사재판 절차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형사주체와 유사한 정도의 절차 참여

권을 인정하자는 주장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이 문제는 특히 일본의 피해자

참가제도가 입법 된 후 우리나라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된 바 있다 형사소송

의 주체인 검사와 유사한 절차 참여권을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것은 학계에서

주장해온 피해자의 준 당사자적 지위의 인정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견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면 지금까지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검사의 역할에서 피해자와 협력하는 검사의 역할로 변화하게 된다.왜냐

하면 지금까지는 범죄 피해자가 범죄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고 사건의 가장

핵섬적인 이해 당사자일지라도 형사절차에서 배제되고，검사가 사건과 관련한

핵심적 통제권을 행사해 왔으며，검사의 이해와 피해자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에는 검사의 판단이 법적 의미를 가질 뿐이었는데， 피해자 참가는 범죄 피해

자가 직접 형사재판 전변에 나서서 검사의 전통적 권한을 함께 또는 입법례

에 따라서는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독일과 일본처럽 입법화되지는 않았지만 지난 2010년 법무부의 피해자의 형

사소송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적어도 피해

자는 검사를 통해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의 허가 하에 증인이나 섬지어는 소

송 주체인 피고인을 신문(개정안 제 294조의 7과 8)할 수 있고，구형에 대한 권

한을 부분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범죄 사건과 관련

하여 검사에게 일임된 권리를 피해자에게 일부 이양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

4]) David B. Wexler，TWO DECAD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1ηUROLAW
RE\긴~w，v이24，2008，2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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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치료에 대한 검사의 무관심이나 몰이해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직접

공판절차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을 확인하고 자신의 주장을 제시할 기회를 법

적으로 인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42) 피해자 참가제도는 이전

처럼 검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며 피해자가

최대한 자유롭게 이야기하도록 돕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피해자

는 소극적으로 보호받고 정보를 전달하는 지위에서 벗어나 자신의 관점에서

소송을 주도하는 보다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 된다 다만 위의 개정안은 검사

가 피해자 참가를 일차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판사에게 의견

을 붙여 신청하고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

어 있다.훨씬 광범위한 형사절차 참가와 검사와 거의 동등한 협력적 관계를

인정하는 독일이나，431 증인 또는 피고인에 대한 신문 여부를 검사의 판단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도록 되어있는 일본44)과 비교하면 여전히 캠사의 통제 하

에 피해자 참가를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완벽한 검사-피해자 협력형 구

조로 보기는 어렵다 45)

피해자 참가는 근대 형법에서 피해자를 대신하여 온 검사의 권한과 역할을

피해자에게 이양하면서 피해자는 보다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

회를 제공받게 되며，형사절차에서 자신의 견해가 무시되면서 받게 되는 형사

절차에 대한 불신과 자존감의 상실에서 기인하는 다양한 부정적인 정신적 •

심리적 악영향을 애초에 제거하는 치료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이러한 참

여(가)가실효적이기 위해서는 사전에 검사로부터 더 많은 정보 제공과 의사

소통 과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역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이 제도는 검사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형사재판에

피해자의 목소리가 직접 들리도록 하고 그 목소리를 사실 인정자가 고려하도

42) 다만 피해자 참가에 대한 개정안은 증인과 피고인에 대한 직접적인 신문권을 인정하고 있

지는 않다 일본도 검사를 경유하되 볍관의 판단에 따르도록 되었다

43) 보조기소( (Nevenklagel 권한이 있는 피해자는 가령 재판부 기피신청권， 이의제기권 증거

신청권등 매우 광범위한 절차 참여 권한을 부여받는다

44) 일본 형사소송법 제316조의 35.36
45) 위 개정안이 제시하는 한국형 피해자 참가제도에 대해 지나친 ‘검사의존형’제도라고 비판

하는 박광민， 앞의 논문.14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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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강제하는 만큼 피해자가 형사절차를 관통하며 지속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검사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함으로써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중요

한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제도가 법제화될 수 있을지는 아직 불명확하다 설령 입법화되는 경우에

도 충돌되는 다양한 이익과 권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이 제도

의 도입과 관계 없이 검사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피해자의 아픔

에 대해 공감해주며，461 형사절차 천 과정에서 피해자를 존중하여야 한다.설

령 검사가 피해자의 의견(주장)을따를 수 없는 경우에도 -가령 피의자를 공

소제기 하지 않거나 피해자의 기대보다 경미한 수준의 범죄로 기소하거나 구

형하는 경우에도 47) 왜 피해자의 견해와 다른 법적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

었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여야 한다 481 이러한 대화 과정을 통해 피해자는 재

판 결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존중받고 있음을 느낄 수 있으며 검사 혹은 판

사의 결정이 공정하였음에 대한 공감도 이루어질 수 었다.그리고 이러한 의

사소통의 과정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고통을 위로하고 피해자가 형사사법을

신뢰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4，전문가들의 조력과 연계

피해자를 위한 제도들을 만들어도 이들에게 수사기관이나 법률가의 전문성

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참여를 의미 있게 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

46) 이것이 검사의 객관의무에 어려움을 줄 수 있음도 사실이다 이러한 배려가 피의자나 피고
인에 대한 무분별한 유죄추정으로 옮아가지 않도록 되어야 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다만 피
해자 고통에 공감해주는 한마디는 피해자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47) 독일 형사소송법 제171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불기소처분 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이유를 영
시하여 피해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모 있다

48) 주로 미국에서 검사와 피해자 사이의 의견과 정보 교환은 유죄답변협상과 관련하여 많이
논의되고 있다 Bruæ J 위의 논물 542-543연 형사절차 참여자들이 사실상 판결의 결과
보다 그 절차 내에서 얼마나 적절히 그리고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았는
지에 따라 만족도가 결정됩을 보여주는 논문으로 John Thibaut.Laurens Walker'Stephen
LaTour'Pauline Houldent. Procedural Justice as Fairness，Stanford Law Revie~κ 1974.
1270-127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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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력을 필요로 한다.법률

상 피해자를 보호하고 참여토록 하는 제도가 존재한다 해도 그러한 보호와

참여를 실효성 었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러한 전문가들의 조력이 연계되어져야 한다 우리

형사사법에도 다양한 전문가들의 조력 받을 권리가 현실화되고 있다 피해자

변호사제도를 제도화하여야 한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되었던바 최근 피해

자 (국선)변호사제도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고.아동이

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한 성인들을 위해서 진술조

력인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49) 성폭력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 변호사는 형식

적-제도적으로 주어진 피해자의 인격권 보호와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화할

수 있다 5이 형사절차에서 법적 전문성이 부족한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압박받

는 가운데 충분히 진술하기 어렵기 때문에，피해자 변호사의 조력을 받음으로

써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하며 심리적 안정도 도모할 수 있어 결과적으

로 이차피해도 줄일 수 있다 5)) 다만 모든 피해자에 대해 인정되는 것은 아니

고 성범죄와 같은 특별한 범죄영역에만 인정되어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고，

피해자의 참여적 권리 자체가 미비하거나 불분명하여 전문가의 조력이 유명

무실해질 염려가 있다 진술조력인제도 역시 사고력이나 표현 능력이 충분하

지 않은 장애가 있는 피해자나 아동 피해자를 형사사법 기관과 원활히 의사

소통하도록 하고 형사절차에서 받는 피해자의 스트레스를 경감시킴으로써 이

차피해를 줄일 수 있다 .521 이러한 제도들이 형사사법 편의성보다 피해자의 필

요와 회복을 위해 의해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치료적 사법은 궁극적으로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사회복지적�심리적 전문성

491 성폭력특혜법 제 27조와 36.37 조 참조

50) 가령 성폭력특례법 제 27조 제3항은 피해자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신해 의견진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 27조 제4항은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소송계
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울에 대한 열랍 통사권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자의 의견진술권이
나 열랍 등사권 등은 피해자의 참여권과 정보권과 같은 중요한 법적 권리이지만 현실적으
로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이 전제되어야 한다

5]) 원혜욱 1 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피해자학 연구，저1120권 제2호，2012. 130면
52) 검정혜，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법학，

Vo1.69. 2013. 80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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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이러한 문제에 민감하여

야 하고 피해자들의 심리적 반응이나 정서적 영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전문

성을 갖추지 않고서는 치료적 이념은 성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형사사법 종

사자들은 법적 전문성은 가지고 있을지언정 사회과학의 연계 학문들에 대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힘들다.또한 그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

인 교육을 받을 시간도 충분하지 않다 531 따라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률 돌봐야 한다.그래서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와 협력은

형사사법 종사자들이 심리적�사회복지적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방법론을 익히

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도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 피해자의 심적 치료와 회복을 위한 전문가들의 연계와 협동

이 가장 모범적인 경우는 전국 주요 도시의 지정 병원 내에 개설되어 있는 피

해자지원센터라고 생각된다 센터가 개설되어 있는 병원이 다양한 치료가 가

능한 대규모 종합병원이며，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상주하고 있어 이곳에서 한

번에 응급의료，상당，수사，법률 지원들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4) 특히 성

범죄의 특성상 수사，증거채취，치료 등을 받기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이 과

정에서 다양한 추가적 고통을 받기 쉽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고려한다면 병원

내에 수사，상담，치료 서비스 등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 시스댐은 범죄

초기부터 피해자들의 심리적으로 안정과 필요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가능케

한다 특히 최큰에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와연계되면서 법률 지원의 경우는

과거 보다 책임 있는 피해자 보호와 연속적 지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55)

다만 이러한 전문가의 연계와 조력은 수사이후 공판절차는 물론 형사절차 종

53) 치료척 사법을 주장하는 학자들은 형사사볍 종사자(특히 법관)들이 심리학 정신건강 분야
의 지식을 가치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모든 치료적 사법이 법률가들을 상당가나 정신
건강 전문가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것은 아니라고 한다 ran Freck밍ton. 암lerapeutic
Jurisprudence Misunderstood and Misrepresented，Jefi능![son Law Revietι Vol.30. 2008，
579면

54) 윈스톱센터에는 의료인，경찰，상담사가 상주하고 최근에는 변호사와도 협업체계를 갖추었
기 때문에 의료，상담 1 법률，치안 전문가들의 즉각적이고 종합적으로 성폭력범죄 피해자를
위한 연대와 협력이 가능한 시스탬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장소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
문에 상담과 수사가 이루어지는 환경도 훨씬 피해자 친화적이다

55) 현재 피해자 국선 변호사 중 일부를 원스톱센터에 상주시키도록 하여 조력 시스댐을 강화
하고 있다 2013년 7월 3일자 법무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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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이후에도 피해자의 심리적 트라우마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활용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한다 561

IV. 결론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와 참여에 대한 범위와 한계는 다양한 이론

과 견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지금보다 좀 더 보호받아야

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형사사법이 좀 더 귀를 기울여야 하며 절차적 만족감

을 높이고 반복적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치료적 사법은 경제성이나 효율성 보다 사법절차에 참여하는 사람의 심리적

치유와 정서적 안정에 관심을 집중해왔다.그래서 법과 절차가 치료적 역할을

수행할 수도 있고 반대로 반치료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주목하면서 가

능하면 절차 참여자들의 문제점을 치료하고 개선시키는 목적을 수행할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한다 (형)법이주로 일반인과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강력한 형

벌을 수단으로 겁주기(위하효과)를통해 범죄통제를 해온 반면 치료적 사법

은 그러한 법이 오히려 반치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경계하고 인간의 존

엄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형사사볍의 문제점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그 동안 형사절차에서 범죄 피해자들은 오히려 소외되거나 인격적 모욕을

감수해야 했으며 침묵해야 했다 치료적 사법 이념은 이러한 현실에서 정신적

으로 고통당하고 심리적으로 상처 입은 피해자를 법과 형사절차가 보호하고

존엄성을 회복시키는 방식으로 구성될 것을 제안한다.범죄 피해와 형사절차

로 인해 피해자가 심적 상처를 받지 않도록 법 제도를 개선하고 무엇보다 형

56)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에 전문가의 참여와 조력을 제도화한 전문심리위원제도를 두고

있다(제279조의 2) 이 제도는 주로 경제범죄나 IT 범좌 지적재산권 범죄，의료범죄 등 관

련 분야의 전문가가 재판을 돕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일반 범죄 사건이라 하더라도 피해

자를 보다 충실하게 보호하며 심리를 진행해야 할 상황이라면 심리 상당 전문가들을 전문

심리위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해 피고인과 관련한

범죄 사실의 입증 뿐안 아니라 피해자들 보호하는 측변에서 재판을 도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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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법 종사자들이 그들의 심리상태를 이해하고 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치유를 도울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법 개혁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사법 개혁이란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제도보다

사랍에 집중하고，절차적 효율성이나 범죄 통제 또는 유죄 판결의 용이성보다

피해자의 섬적 고통과 그들의 치유에 관심 갖고，법적 안전성보다 피해자의

이야기에 목소리에 귀 기울이도록 촉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 형사사법

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여 이차피해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형사사

법(기관)의목적이 아닌 치유 목적으로 피해자를 자유롭게 참여 및 진술하도

록 하며 형사사법기관(법원)은 그 의견을 관심을 갖고 충분히 고려하여 사실

인정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피해자로 하여금 절차적 소외감을 줄이고 만족

감을 높여 줄 것이다，또한 치료적 이념을 포기하지 않고 법과 형사절차가 피

해자를 치료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구성되고 형사사볍 기관이 피해자의 심

리적 정신적 회복을 돕는 조력자로서 기능하며，피해자의 상처를 다독이는 것

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 기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자유롭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 목소리를 진지하게 고려하며 반응하여 피해

자에게 그 결과를 다시 피드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형사사법

이 그 소리에 귀 기울였음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원이 -유 •무죄 판결

여하에 상관 없이- 판결문에 피해자가 주장했던 목소리를 그대로 담아내고

피해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척의 근거를 소상히 적시하는

방안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피해자의 심리적�정서적 요구나 휠요에 조금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형사사법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적으로 전문가들의 조

력과 연계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권순민， 아동보호를 위한 국제규범의 형사절차법적 수용과 합리적 이행방안，

비교형사법연구 .2013

- 51 -



r法과 政햇」 第20짧 第Z號

김상찬 �권수진，의료분쟁 해결과 ADR，법과 정책，제17집 제1호.2011.

김정혜，진술조력인의 의의와 역할 -성폭력 범죄 피해 장애인을 중심으로

고려볍학.VoL 69. 2013

김현경，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외상 (psychological trauma) 이후 용서 체험，한

국사회복지질적연구 .2011.

류병관，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권리의 헌법적 보장에 관한 연구，피해자학연

구，제 14권 제l호，2006.
박광민，범죄피해자의 양형절차에의 참가，형사법연구， 2009/12，

박광민，피해자참가제도의 바랍직한 도입방향， 피해자학 연구，제 18권 제2호，

2010/10

배종대 이상돈 정승환 이주원，신형사소송법， 제5판，2013.

오경식，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실천방향， 피해자학 연구，

제15권 제2호，2007

이명신 �양난미，성폭력 수사에 있어 이차피해 과정，여성연구.VoL 83 No. 2，

2012，

이진국，범죄피해자의 공판참가를 위한 입법적 과제，형사정책연구， 제21권 제

4호.2010.

원혜욱，피해자변호인제도에 대한 소고，피해자학 연구，제20권 제2호，2012

이상돈，형사사법의 세가지 지층과 피해자의 지위，피해자학 연구，제17권 제l
호，2009/4

하태훈，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상의 지위와 권리，안암법학， 1993

Bruce J. Winick，Therapeutic jurisprudence: Enhanc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psychology ， Law and Psychology: Current Legal

Issues. VoL 9，2006，

Bruce J. Winick. Foreword: Therapeutic Jurisprudence on Dealing with

Vietims of Crime. Nova Law Review. VoL33. 2009
Carolyn Cφps Hartley'Carrie J. Petrucci. Praeticing Culturally Competent

Therapeutic Jurisprudence: A Collaboration Between Social Work and

Law. Washington Uni’versity Joumal of Law & Policy. VoL 14. 2004

- 52 -



치료적 사법과 업죄 피해자 참여

David B Wexler. Therapeutic Jurisprudence: The Law as a 재erapeutic
Agent，1990，

David B Wexler，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criminal Courts，WJlliam
and Mazγ Law Reηew ，Vol. 35

David B，Wexler，TWO DECADES OF THERAPEUTIC JURISPRUDENCE ，

TOURO LA W REVIEl1‘Vo1.24，2008.
David B. Wexler，FROM THEORY TO PRACTICE AND BACK AGAIN

lN.
Ian Freckelton，Therapeutic Jurisprudence Misunderst∞d and Misrepresented ，

Jeβ능rson Law Review，Vo1.30，2008.
Jo- Anne Wemmers and Katie Cyr，Can Mediation Be Therapeutic for

Crime Vietims? An Evaluation of Vietims' Experiences in Mediation
with Young Offenders ，C.닐nadian Journal of Criminology and αiminal
Justice，Vo1.47，NO.3，2005.

John Braithwaite ，Restorative Justice and Therapeutic Jurisprudence ，CIimina1
Law Bu11etùJ，2002.

John Thibaut.Laurens Walker'Stephen LaTour.Pauline Houldent，Procedural
Justice as Fairness ，Stanford Law ReV1ew，1974.

Michael S King，RESTORATIVE JUSTICE，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RISE OF EMOTIONALL Y INTELLIGENT JUSTICE ，
Melbourne University Law Revlew，2008.

Paul G. Cassel，Barbarians at the Gates? A Reply to the Critics of the
Vietims’Rights Amendment ，Utah Law Revlew，1999

- 53 -



'$과if6(îll，第20!!ll\2!1t

[Abstract]

THERAPEUTIC JURISPRUDENCE AND THE
PARTICIPATION OF CRIMINAL VICTIMS

Kwon，Soon-min
Assistant Professor. Chosun University

Therapeutic jurisprudence is the study of the role of the law as a
Therapeutic agent. This approach suggests that the law and procedure can
funetion as a therapist by itself. Law，legal procedures，and the rol않 of
legal aetors such as police officer. prosecutor. judges，rnay produæ therapeutic
。r anti-therapeutic effects

Crirninal vietim who injured psychologically may be confronted on crirninal
process， Vietims can have strong feelings of fear. depression， humiliation，
anger，and powerlessness and reduce the vietim’s sense of self-esteem.
Criminal justice system should help healing of vietim，

Therapeutic jurisprudence focuses on the faet the victims’s feeling and
thinking that they have been treated fairly can help their healing and
re∞very. The recent study seek to better understand the potential for healing
of victims of crim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y examining vietim
participation and its perceived impact on vietims，If vietims ar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et and judge. prosecutor，police officer and crirninal agencies
are listened to and taken seriously，they will be satisfied and healed

Keywords Therapeutic Jurisprudence. Victims of Crime，The Proteetion of
Victim，πle P，와디cipation of Victim in CrirninalProæss. Therapeutic
or Anti-Therapeutic Eff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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